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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,

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
마포구 제3선거구 출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입니다.

 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「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

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

생각합니다.

 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, 

  현재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환경의 관리·보전을 위하여 ‘국가 

환경종합계획’에 따른 ‘환경보전계획’을 10년마다 수립하고 

있습니다. 

 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0년 12월 9일 ‘환경보전계획’ 명칭을 

‘환경계획’으로 변경하는 「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

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.

  이러한 명칭변경은 기존 환경보전을 위한 계획들이 자연, 대기, 

수질과 같은 환경보전 대상에 대한 관리에 중점을 둔 것에 대비

하여 향후에는 환경보건,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환경이슈에 대



한 대응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담을 수 있는 계획으로 확장발전 

시키기 위한 것입니다.

 

  이에 상위법 개정내용을 동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여 ‘환경보전 

계획’명칭을 ‘환경계획’으로 변경하였습니다.

  아무쪼록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정비를 통해 환경정책

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

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·동료 

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!


